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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정관 중 ｢민법｣ 제42조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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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정관

제3조중 “서울특별시”를 “경기도 성남시 위례광장로19 아이페리온 402호”로 한다.

제4조제5호중 “회원의”를 “회원 및 건설기술인”, “계속교육(CPD)”를 “교육”으로
한다.

제5조제3호 끝단에 “, 건설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의 임원급으로 협회의
교육 및 기술 전파 등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추가 한다.

제12조에 제5호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하며 당연직 이사로 한다.” 및 제6
호 “직접 회장을 제외한 회장 역임자는 고문으로 하며 당연직 이사로 한다.”
를 신설한다.

제21조제2항중 “회원 보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을 추가한다.

제22조중 “3년”을 “1년”으로, “정과”를 “경과”로, “시에는”을 “시까지”로 하고,
“유지하고 있어야”를 추가한다.

제23조제1호중 “정회원”을 “대의원”으로 하고 제2호는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정회원”을 “대의원”으로 하고 제3호는 삭제하고 제4호를
신설한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하고 제7호를 신설한다.

“제6장 대의원 총회”는 “제6장 총회 특례 및 제척”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는 삭제한다.

제29조중 “대의원 총회소집권자”는 “총회소집권자”로 하고 “ 대의원 총회”는
“총회”로 한다.

제36조중 “제8호 여성위원회”를 신설한다.

제38조제5호중 “회원”은 “회원 및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건설기술인의 교육운
영” 추가, “회원의”를 삭제하고 제8호를 신설한다.

제42조제3항중 “제37조 제2항의”를 “제38조”로 한다.

제48조제4호중 “기술사 연속교육(CPD)”를 “기술사 연속교육(CPD) 및 건설기술
인 교육”으로 한다.

제54조, 제57조 및 부칙 제1조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중 제1항을 삭제한다.

제58조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